
환경 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 인 종류, 범  및 의 요청시

( 31조 2항  47조 2항 )

구 분 경 향평가 상사업  종   범  요청시

1. 도시

개 사업

가. 「도시개 법」 2조 1항 2

에 른 도시개 사업 또는 

「민간임 주택에  특별법」 

22조에 른 업 임 주택 공

진지구 조 사업  사업면

이 25만 곱미  이상인 사업

「도시개 법」 17조 2항에 

른 실시계획  인가  또는 

「민간임 주택에  특별

법」 28조에 른 업 임

주택 공 진지구계획 승인 

나. 「도시  주거 경 법」 2

조 2 에 른 사업(주거

경개 사업 외 다)  사업면

이 30만 곱미  이상인 사업

가) 지 자 단체가 시행 는 경

우: 「도시  주거 경

법」 50조 7항에 른 사

업시행계획인가  고시 

나) 지 자 단체 외  자가 시

행 는 경우: 「도시  주거

경 법」 50조 1항에 

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

다.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 

법 」 2조 10 에 른 도

시·군계획시 사업  다  어

느 나에 해당 는 시 에  

사업

「국토  계획  이용에  

법 」 88조 2항에 른 실

시계획  인가 

  1) 운

  2) 통업  사업면 이 

20만 곱미  이상인 것

  3) 주차장시  사업면 이   

20만 곱미  이상인 것

  4) 시장(市場)  사업면 이 

15만 곱미  이상인 것

라. 「주택법」 16조에 른 주택

건 사업 또는 지조 사업  사

업면 이 30만 곱미  이상인 사업

「주택법」 16조에 른 사

업계획  승인 

마. 「택지개 진법」 7조 1항

에 른 택지개 사업 또는 「공공

주택건  등에  특별법」 2

조 3 가목에 른 공공주택지구

조 사업  사업면 이 30만 곱

「택지개 진법」 9조 1

항에 른 택지개 사업 실시

계획  승인  또는 「공공주

택건  등에  특별법」 

17조에 른 공공주택지구계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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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 이상인 사업 승인 

. 「 통산업 법」 2조 15

에 른 공동집 송  조 사업 

 사업면 이 20만 곱미  이상

인 사업

「 통산업 법」 29조 1

항에 른 공동집 송  

지  

사. 「여객자동차 운 사업법」 2

조 5 에 른 여객자동차 미  

공사  사업면 이 20만 곱

미  이상인 사업

「여객자동차 운 사업법」 

38조 1항에 른 공사시행  

인가 

아. 「 시  개   운 에 

 법 」 2조 2  또는 9

에 른 미  개 사업 또는 

단지개 사업  사업면 이 

20만 곱미  이상인 사업

「 시  개   운 에 

 법 」 9조 1항 또는 

28조 1항에 른 인가 또는 

승인 

자. 「 본법」 9조에 른 

 공사  사업면 이 30

만 곱미  이상인 사업

가) 국가 또는 지 자 단체가 

시 사업  시행 는 경우: 

「 시 사업 진법」 

4조 4항에 른 시행계획

  

나) 국가 또는 지 자 단체 

외  자가 시 사업  

시행 는 경우: 「 시

사업 진법」 4조 1항에 

른 시행계획  승인 

다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

 법 」에 라 를 

는 경우: 「국토  계

획  이용에  법 」 

88조 2항에 른 실시계

획  인가 

차. 「 도법」 2조 9  또는 

13 에 른 공공 처리시  

또는 개인 처리시  공

사  처리능 이 1일 10만

곱미  이상인 사업

가) 시·도지사가 는 경

우: 「 도법」 11조

2항에 른 고시 

나) 시장·군 ·구청장이 

는 경우: 「 도법」 

11조 3항 또는 4항에 

른 인가 

다) 지 자 단체  장이 아닌 

자가 공공 도를 는 



경우: 「 도법」 16조

1항에 른 허가 

라) 개인 처리시  

는 경우: 「 도법」 

34조 2항에 른 신고 

카. 「농어 법」 2조 10 에 

른 생 경 사업  같  법 

101조에 른 마 구역  

조 사업면 이 20만 곱미  이

상인 사업

「농어 법」 59조 2항 

 3항에 른 시장·군 ·

구청장 또는 시·도지사  승

인 

타. 「 신도시 조   에  

특별법」 2조 5 에 른 신

도시개 사업  사업면 이 25만

곱미  이상인 사업

「 신도시 조   에  

특별법」 12조 1항에 른 

실시계획  승인 

. 「역 권  개   이용에  

법 」 2조 2 에 른 역 권

개 사업  사업면 이 25만 곱

미  이상인 사업

「역 권  개   이용에 

 법 」 13조 1항에 

른 실시계획  승인 

2. 산업입

지  

산업 단

지  조

사업

가. 「산업입지  개 에  법

」 2조 9 에 른 산업단지

개 사업 또는 같  조 11 에 

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사업면

이 15만 곱미  이상인 사업

「산업입지  개 에  법

」 17조, 18조, 18조

2, 19조 또는 39조 7에

른 실시계획  승인 

나. 「 소 업진 에  법 」 

31조 1항에 른 단지조 사업 

 사업면 이 15만 곱미  이상

인 사업

「 소 업진 에  법 」  

31조 1항에 른 실시계획

 승인 

다. 「자 역지역  지   운 에 

 법 」 2조 1 에 른 

자 역지역  지 는 경우  

사업면 이 15만 곱미  이상인 

사업. 다만, 경 향평가 를 

 산업단지, 공항  그 후지, 

통단지, 미 , 항만  그 

후지에 자 역지역  지 는 

경우는 외 다.

「자 역지역  지   운

에  법 」 4조 1항

에 른 자 역지역  지  

라. 「산업집   공장 립 「산업집   공장 립



에  법 」 2조 1 에 

른 공장  립 는 경우  사업

면 이 15만 곱미  이상인 사

업. 다만, 가목부  다목 지, 마목 

또는 13 사목에 른 경 향

평가 상사업에 해당 여 경

향평가 를  공장용지 또는 

산업용지(「산업집   공

장 립에  법 」 33조 5

항 3 에 른 산업용지를 말

다. 이  이 에  같다)에 공장

 립 는 경우는 외 다.

에  법 」 13조 1항에 

른 공장 립  승인  또는 

같  조 2항에 라 공장

립  승인   것  보는 

승인  입주계약 등  료 

마. 「도시개 법」 2조 1항 2

에 른 도시개 사업  공업용지

조 사업  사업면 이 15만 곱

미  이상인 사업 

「도시개 법」 17조 2항에 

른 실시계획 인가 

. 「산업 단지 지원에  특

법」 2조 1 에 른 산업

단지  조 사업  사업면 이 

15만 곱미  이상인 사업. 다만, 

산업 단지를 같  법 6조에 

라 「산업입지  개 에  

법 」 6조, 7조 또는 7조

2에 른 국가산업단지, 일 산

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 

개 거나 「지역 개   지원에 

 법 」에 른 지역개 사업

구역(법  12737  지역 개  

 지원에  법  부  4조

3항에 라 지역개 사업구역

 보는 종  「지역균 개   

지 소 업 에  법 」

에 라 지 ·고시  지역종합개

지구만 해당 다) 개 는 

경우는 외 다.

「산업 단지 지원에  

특 법」 4조에 른 사업시

행자  지  고 산업

단지를 조   계를 

료  

사. 「연구개 특구  에  

특별법」 2조 1 에 른 연구

개 특구  조 사업  사업면

이 15만 곱미  이상인 사업

「연구개 특구  에  

특별법」 27조 1항에 른 

실시계획  승인 



3. 에 지 

  개 사업

가. 「해 자원 개 법」 2조

2 에 른 해 업 개 사업 

 에 지개  목  는 사

업

「해 자원 개 법」 15

조 1항에 른 채취권  

허가 

나. 「 업법」 3조 2 에 른 

업  에 지개  목  

는 업  채 면 이 30만

곱미  이상인 사업

「 업법」 42조 1항에 

른 채굴계획  인가 

다. 「 원개 진법」 2조 2

에 른 원개 사업  다  

어느 나에 해당 는 시 에  

사업

「 원개 진법」 5조 1

항에 른 실시계획  승인 

  1) 시 용량이 1만 킬 트 

이상인 소. 다만,   

지 건  는 소  경

우에는 시 용량이 3천 킬

트 이상인 것, 태양 ·풍  또

는 연료 지 소  경우에는 

시 용량이 10만 킬 트 이상

인 것, 소  냉각 를 용  

해양소  소  경우에는 

시 용량이 3만 킬 트 이상

인 것

  2) 345킬 볼트 이상  지상송

 이(실시계획에 

지 구간이 포함  경우 그 

이를 포함 다)가 10킬 미  이

상인 것

  3) 765킬 볼트 이상  외변

소

  4) 조 면 이 30만 곱미  이상

인 회(灰) 처리장

  5) 조 면 이 5만 곱미  이상인 

탄장(貯炭場)

라. 「 사업법」 2조 16 에 

른   다  어느 

나에 해당 는  사업(마

목에 해당 는 사업  외 다)

「 사업법」 61조 또는 

62조에 른 공사계획  인가 

또는 신고 

  1) 시 용량이 1만킬 트 이



상인 소. 다만,   지 

건  는 경우에는 

시 용량이 3천킬 트 이상인 

것,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

 경우에는 3만킬

트 이상인 것, 태양 ·풍  또는 

연료 지 소  경우에는 

시 용량이 10만킬 트 이상

인 것

  2) 345킬 볼트 이상  지상송

 이(공사계획에 

지 구간이 포함  경우 그 

이를 포함 다)가 10킬 미  이

상인 것

  3) 765킬 볼트 이상  외변 소

  4) 조 면 이 30만 곱미  이

상인 회처리장

  5) 조 면 이 5만 곱미  이상인 

탄장

마. 「집단에 지사업법」 2조 6

에 른 공 시   시 용량이 

1만킬 트(공장용지 또는 산업용

지 안에 는 경우에는 3만킬

트) 이상인 열 생  사업

「집단에 지사업법」 22조에 

른 공사계획(열 생   

·  계획이 포함  

것  말 다)  승인 

. 「송  안 리법」 2조 2

에 른 송   시 (貯

油施設) 공사  장용량이 

10만킬 리  이상인 공사

「송  안 리법」 3조

1항에 른 인가  또는 

「액 가스  안 리  

사업법」 8조 1항에 른 

장소   허가 

사. 「   체연료 사업

법」 5조· 9조  10조에 

른 업자· 출입업

자  매업자 시 , 

「액 가스  안 리  사

업법」 17조  액 가스 

출입업자  장시  또는 「 국

공사법」 10조 1항 3 에 

른 축시  공사  

「 험 안 리법」 6조

1항에 른 험 시   

허가 



장용량이 10만 킬 리  이상인 

공사. 다만, 경 향평가 를 

 공장용지에 는 시  

외 다.

아. 「 국가스공사법」 16조 2에 

른 가스사업  공사  장

시  용량이 10만킬 리  이상

인 공사. 다만, 경 향평가 

를  공장용지에 는 시  

외 다.

「 국가스공사법」 16조 2

에 른 실시계획  승인 

4. 항만  

건 사업

가. 「어 ·어항법」 2조 5  

에 른 어항시  건 사업 또는 

같  조 6 에 른 어항개 사

업  다  어느 나에 해당

는 시  건 사업

  1) 외곽시 ( 이 300미  이상 

또는 공 면 3만 곱미  이상

 매립이 는 것만 해당

다) 

  2) 계 시 (공 면 3만 곱미  

이상  매립이 는 것만 해

당 다)

  3) 그  어항시 (사업면 이 

15만 곱미  이상 또는 공

면 3만 곱미  이상  매립이 

는 것만 해당 다)

가) 지 권자가 시행 는 경우: 

「어 ·어항법」 19조

1항에 른 개 계획  

 

나) 지 권자가 아닌 자가 시

행 는 경우: 「어 ·어항

법」 23조 2항에 른 

시행 허가 

다) 지 권자가 아닌 국가 또

는 지 자 단체가 시행 는 

경우: 「어 ·어항법」 

23조 3항에 른 지 권자

  

나. 「항만법」 2조 5 에 른 

항만시   다  어느 나에 

해당 는 시  건 사업

  1) 외곽시 ( 이 300미  이상 

또는 공 면 3만 곱미  이상

 매립이 는 것만 해당

다)

  2) 계 시 (공 면 3만 곱미  

이상  매립이 는 것만 해

당 다)

  3) 그  항만시 (공 면매립

이 는 경우에는 매립면 이 

가) 리청이 시행 는 경우:  

「항만법」 9조 6항에 

른 항만공사  고시 

나) 「항만공사법」에 른 항

만공사(港灣公社)가 시행

는 경우: 「항만공사법」 

22조에 른 실시계획  승

인 

다) 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

는 경우: 「항만법」 9

조 2항에 른 계획  허

가 



3만 곱미  이상인 것만 해당 며, 

공 면매립이 지 아니 는 

경우에는 사업면 이 15만 곱미

 이상인 것만 해당 다) 

다. 「항만법」 2조 1 에 른 

항만  「신항만건 진법」 

2조 1 에 른 신항만에  

사업  면 이 10만 곱미

 이상 또는 량이 20만 

곱미  이상인 것. 다만, 항 ·

지 등  지   과 

염 질  거    

외 다.

가) 「항만법」에 라 시행

는 경우  리청이 시행

는 경우: 「항만법」 9조

6항에 른 항만공사  

고시 

나) 「항만법」에 라 시행

는 경우  리청이 시행

는 경우: 「항만법」 9

조 2항에 른 계획  허

가  또는 「공 면 리 

 매립에  법 」 8

조에 른 용 또는 사용  

허가 

다) 「신항만건 진법」에 

라 시행 는 경우: 「신항

만건 진법」 8조 1항

에 른 실시계획  승인 

라. 「신항만건 진법」 2조 2

가목에 른 신항만건 사업  

다  어느 나에 해당 는 시

 건 사업

  1) 외곽시  이 300미  이

상 또는 공 면 3만 곱미  

이상  매립이 는 것

  2) 계 시  공 면 3만 곱

미  이상  매립이 는 것

  3) 그  항만시  조 면

이 15만 곱미  이상 또는 공

면 3만 곱미  이상  매립이 

는 것

「신항만건 진법」 8조

1항에 른 실시계획  승인 

마. 「항만법」 2조 8 에 른 

항만재개 사업  사업면 이 30

만 곱미  이상인 항만재개 사업 

「항만법」 60조에 른 실

시계획  승인 



또는 다  어느 나에 해당 는 

시  건 사업

  1) 외곽시  이 300미  이

상 또는 공 면 3만 곱미  

이상  매립이 는 것

  2) 계 시  공 면 3만 곱미

 이상  매립이 는 것

  3) 그  항만시  조 면

이 15만 곱미  이상 또는 공

면 3만 곱미  이상  매립이 

는 것

. 「마리나항만  조   리 등에 

 법 」 2조 2 에 른 마

리나항만시   다  어느 나에 

해당 는 시  건 사업

  1) 외곽시 ( 이 300미  이상 또

는 공 면 3만 곱미  이상  매

립이 는 것만 해당 다)

  2) 계 시 (공 면 3만 곱미  

이상  매립이 는 것만 해당

다)

  3) 그  항만시 (공 면매립이 

는 경우에는 매립면 이 3

만 곱미  이상인 것만 해당 며, 

공 면매립이 지 아니

는 경우에는 사업면 이 15만 곱

미  이상인 것만 해당 다) 

「마리나항만  조   리 등

에  법 」 13조에 른 

실시계획  승인 

5. 도  

건 사업

「도 법」 2조 1  「국토  계

획  이용에  법 」 2조 13

에 른 도  건 사업  다  어

느 나에 해당 는 사업

  1) 4킬 미  이상  신 (「국토

 계획  이용에  법 」 

6조 1 에 른 도시지역에

는 폭 25미  이상  도 인 경

우만 해당 다. 다만, 「도 법」 

10조 1 에 른 고속국도  

「국토  계획  이용에  

가) 「도 법」 23조에 른 

리청이 시행 는 경우: 같

 법 25조에 른 도

구역  결  

나) 「도 법」 23조에 른 

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

는 경우: 같  법 36조에 

른 공사 시행  허가 

다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

 법 」 2조 11 에 

른 도시·군계획사업  



법  시행 」 2조 2항 1

나목· 목에 른 자동차 용도

 또는 지 도  경우에는 그

러 지 아니 다. 이  같다)

  2) 복 2차  이상인 존 도

 이 10킬 미  이상  장

  3) 신 과 장  함께 는 경우

 다  계산식에 라 산출  

 합이 1 이상인 것

     (신 구간 이  합/4㎞) + 

( 장구간 이  합/10㎞)

  4) 도  신  도시지역과 

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

다  계산식에 라 산출  

 합이 1 이상인 것( 복 4차

는 폭 25미  이상  본다)

건 는 경우: 같  법 

88조 2항에 른 실시계획

 인가 

    ( 도시구간 이  합/4km) + 

(도시구간 이  합/4km)

6. 자원

 개

사업

가. 「 건   주변지역지원 등에 

 법 」 2조 1 에 른 

 공사  만 면 이 200

만 곱미  이상이거나 용량

이 2천만 곱미  이상인 것

「 건   주변지역지원 등

에  법 」 8조 1항 또

는 2항에 른 실시계획  

립 또는 승인 

나. 「 천법」 2조 3 에 른  

천시   구  공사

 만 면 이 200만 곱미  이

상이거나 용량이 2천만 

곱미  이상인 것

가) 「 천법」 8조에 른 

천 리청이 시행 는 경우: 

「 천법」 27조에 른 

천공사시행계획  립 

나) 「 천법」 8조에 른 

천 리청이 아닌 자가 시

행 는 경우: 「 천법」 

30조 1항에 른 허가 

다. 「농어 법」 2조 6 에 

른 농업생산 시   만 면

이 200만 곱미  이상이거나 

용량이 2천만 곱미  

이상인 지·보(洑) 또는 지

(溜池: 웅덩이)  조

「농어 법」 9조에 

른 농업생산  사업 시

행계획  립 



7. 철도

(도시철

도를 포

함 다)

 건

사업

가. 「철도건 법」 2조 1 · 2

 또는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

 법 」 2조 6 에 른 

철도 또는 고속철도  건 사업  

이가 4킬 미  이상이거나 철

도시  면 이 10만 곱미  이

상인 것. 다만, 「철도사업법」 

2조 5 에 른 용철도를 공장 

안에 는 경우는 외 다.

가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

 법 」 2조 11 에 

른 도시·군계획사업  

시행 는 경우: 같  법 

88조 2항에 른 실시계획

 인가 

나) 그  사업  시행

는 경우: 「철도건 법」 

9조에 른 실시계획  승

인 

나. 「도시철도법」 2조 2   

3 에 른 도시철도  도시철

도시  건 사업  이가 4킬

미 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

(부지를 포함 다)  면 이 10만

곱미  이상인 것

「도시철도법」 7조에 른 사

업계획  승인 

다. 「궤도운송법」 2조 7 에 

른 궤도사업(같  조 9 에 른 

용궤도등  포함 다)  다

 어느 나에 해당 는 사업

  1) 「궤도운송법」 2조 5 에

른 삭도  이가 2킬 미  

이상인 경우

  2) 「궤도운송법」 2조 1 에 

른 궤도(삭도는 외 다)  

이가 4킬 미  이상인 경우

  3) 「궤도운송법」 2조 3 에 

른 궤도시 (부지를 포함 다)

 면 이 10만 곱미  이상인 

것

「궤도운송법」 4조에 른 

궤도사업  허가  또는 같  

법 5조에 른 용궤도  

승인 

8. 공항 

또는 

행장  

  건 사업

「공항시 법」 2조 9  또는 

10 에 른 공항개 사업 또는 행

장개 사업  다  어느 나에 

해당 는 사업

  1) 공항 또는 「공항시 법 시행

」 2조 1 에 른 상

행장  신

「공항시 법」 7조 6항 본

에 른 실시계획  고시 



  2) 이가 500미  이상인 주

 건  

  3) 그  공항개 사업 또는 

행장개 사업  사업면 이 

20만 곱미  이상인 것

9. 천  

이용 

개 사업

다  구역에  는 「 천법」 

2조 5 에 른 천공사  그 공

사구간이 천 심 이  10킬 미  

이상인 사업

  1) 「 천법」 2조 2 에 른 

천구역

  2) 「 천법」 12조에 른 

리구역

가) 「 천법」 8조에 른 

천 리청이 시행 는 경

우: 「 천법」 27조에 

른 천공사시행계획  

립 

나) 「 천법」 8조에 른 

천 리청이 아닌 자가 시

행 는 경우

  (1) 국가 또는 지 자 단체

인 경우: 「 천법」 6

조에 른  또는 승인 

  (2) 국가 또는 지 지 단체

가 아닌 자  경우: 「

천법」 30조 2항에 

른 계  장과  

 

다) 「 천법」 87조에 른 

천 리 원회  심 를 

는 경우: 천 리 원회  

심  

10. 개간 

 공

면  

매립사업

가. 「공 면 리  매립에  

법 」 2조 4 에 른 매립사

업  사업면 이 다  어느 

나에 해당 는 사업

  1) 「항만법」 2조 2 · 3

에 른 역항, 연안항  「신

항만건 진법」 2조 1 에 

른 신항만, 「국토  계획  

이용에  법 」 6조 4

에 른 자연 경보 지역에  

매립사업인 경우: 3만 곱미  

가) 국가·지 자 단체 또는 

공공 이 매립 는 경우: 

「공 면 리  매립에 

 법 」 35조 1항에 

른 매립   또는 승인 

나) 그  자가 매립 는 경

우: 「공 면 리  매

립에  법 」 28조에 

른 매립면허  



이상

  2) 그  지역에  매립사업인 

경우: 30만 곱미  이상 

나. 「농어 법」 2조 5 다

목에 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

업  사업면 이 100만 곱미  

이상인 것

「농어 법」 9조에 

른 농업생산  사업 시

행계획  립 

11. 

단지  개

사업

가. 「 진 법」 2조 1 에 

른 사업  사업면 이 30만

곱미  이상인 것

「 진 법」 4조 1항에 

른 사업  등  (

업  같  법 15조 1항

에 른 사업계획  승인 ) 

또는 같  법 5조 1항· 2

항  4항에 른 사업

 허가 또는 신고 

나. 「 진 법」 2조 6   

7 에 른 지  단지

 조 사업  사업면 이 30만

곱미  이상인 것

「 진 법」 54조 1항에 

른 조 계획  승인 

다. 「 천법」 10조 2 4항에 

른 천원보 지구에  천개

사업  사업면 이 30만 곱미

 이상인 것

「 천법」 10조 1항에 

른 천개 계획  승인 

라. 「자연공원법」 2조 9 에 

른 공원사업  사업 면 이 10

만 곱미  이상인 것 

가) 「자연공원법」 4조 2

항에 른 공원 리청이 공

원사업  는 경우: 「자연

공원법」 19조에 른 공

원사업 시행계획  결  

나) 「자연공원법」 4조 2

항에 른 공원 리청이 아

닌 자가 시행 는 경우: 

「자연공원법」 20조에 

른 공원사업  시행허가 

마.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 

법 」 2조 11 에 른 도

시·군계획사업  원지에 

는 시 면 이 10만 곱미  이

상인 것

「국토  계획  이용에 

법 」 88조 2항에 른 실

시계획  인가 



. 「도시공원  녹지 등에  법

」 2조 4 에 른 공원시  

사업  다  어느 나에 해

당 는 사업

  1) 공원시 면  합계가 10만 곱

미  이상인 사업 

  2) 공원시 면   공원시 면

 합계가 10만 곱미  이상인 

사업(「도시공원  녹지 등에 

 법 」 16조 3항에 른 민

간공원추진자가 는 경우만 

해당 다)

가) 「도시공원  녹지 등에 

 법 」 20조에 른 

공원 리청이 시행 는 경

우: 「도시공원  녹지 등

에  법 」 19조 1

항에 른 도시공원   

나) 「도시공원  녹지 등에 

 법 」 20조에 른 

공원 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

는 경우: 「국토  계획  

이용에  법 」 88조에 

른 실시계획  인가 

12. 산지

 개

사업

가. 「산지 리법」 2조 1 에 

른 산지에  시행 는 다  어느 

나에 해당 는 사업

  1) 「장사 등에  법 」 2조

7 · 9 에 른 지 또는 

안시  사업  사업면

이 25만 곱미  이상인 사업

가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
·구청장이 는 경우: 

「장사 등에  법 」 

13조에 른 ·조  

나) 그  자가 사 지  

사 안시  는 경

우: 「장사 등에  법

」 14조 또는 15조에 

른 허가 또는 신고 

  2) 「 지법」 2조 1 에 른 

지  조 사업  조 면 이 

30만 곱미  이상인 사업

「 지법」 5조에 른 지

조  허가 

  3) 1)  2) 외  사업  「산지

리법」 14조 1항에 른 산

지 용허가면 이 20만 곱미  

이상인 사업

가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

 법 」 51조 3항 1

에 른 지구단 계획구역

에  사업[임도(林道)  

사업  외 다]인 경

우: 「국토  계획  이용

에  법 」 49조에 

른 지구단 계획  립  

또는 같  법 88조 2항

에 른 실시계획  인가 



나) 그  사업인 경우: 「산

지 리법」 14조에 른 

산지 용허가 

나. 「산림자원  조   리에  

법 」 2조 1 라목에 른 임도

(林道)  사업   다  어느 

나에 해당 는 사업

  1) 노  이가 8킬 미  이상

인 사업

  2) 노  이가 4킬 미  이상

인 사업(「산지 리법」 4조 1

항 1 나목에 른 공익용 산지

에  이루어지는 사업  경우만 해

당 다)

「산림자원  조   리에 

 법 」 9조 1항에 

른 임도시   

다. 「산림복지 진 에  법 」 

2조 10 에 른 산림복지단지

에 조 는 산림복지시 별 산지

용면  합이 20만 곱미  이

상인 사업

「산림복지 진 에  법 」 

35조 1항에 른 실시계획

 승인 

13. 특  

지 역  

개 사업

가. 1 부  12 지, 14 부

 17 지에 른 경 향평

가 상사업  범 에 해당 는 사

업  「지역 개   지원에 

 법 」에 라 시행 는 사업

「지역 개   지원에  

법 」 23조 1항에 른 실

시계획  승인 

나. 「지역 개   지원에  법

」에 른 지역개 사업(법  

12737  지역 개   지원에 

 법  부  4조 3항에 

라 지역개 사업구역  보는 종

 「지역균 개   지 소

업 에  법 」에 라 

지 ·고시  지역종합개 지구에

 시행 는 지역개 사업만 해당

다) 사업면 이 20만 곱미

 이상인 것

「지역 개   지원에  

법 」 23조 1항에 른 실

시계획  승인 

다. 「주 미군 지 이 에 른 평

택시 등  지원 등에  특별

「국 ·군사시  사업에  

법 」 4조에 른 실시계획



법」 2조 4 에 른 주 미군

시 사업

 승인 

라. 「주 미군 지 이 에 른 평

택시 등  지원 등에  특별

법」 2조 9 에 른 국 계

획지구  개 사업

「주 미군 지 이 에 른 

평택시 등  지원 등에  

특별법」 23조에 른 개

계획  승인 

마. 「주 미군 지 이 에 른 평

택시 등  지원 등에  특별

법」 16조에 른 평택시개 사

업

가) 「주 미군 지 이 에 

른 평택시 등  지원 등에 

 특별법」 16조 1

부  3 지  규 에 

른 자가 시행 는 경우: 

「주 미군 지 이 에 른 

평택시 등  지원 등에  

특별법」 17조 7항에 

른 사업계획   

나) 「주 미군 지 이 에 

른 평택시 등  지원 등에 

 특별법」 16조 4

에 른 자가 시행 는 경

우: 17조 1항에 른 개

사업  시행 승인 

. 「신행 도 후속 책   

연 ·공주지역 행 심복합도시 

건   특별법」 2조 1

에 른 행 심복합도시  건

사업

「신행 도 후속 책   

연 ·공주지역 행 심복합

도시 건   특별법」 

21조 1항에 른 실시계획  

승인  또는 같  법 53조

1항에 른 주변지역지원사

업  계획 립 

사. 「경 자 구역  지   운

에  특별법」 2조 1 에 

른 경 자 구역  개 사업(

1 부  12 지, 14 부  

17 지  규 에 른 경

향평가 상사업  종 에 해당 는 

경우에는 그 평가 상규모 이상인 

경 자 구역  개 사업만 해당

다)

「경 자 구역  지   운

에  특별법」 9조에 

른 실시계획  승인 

아. 「 업도시개  특별법」 2조

3 에 른 업도시개 사업

「 업도시개  특별법」 12

조에 른 실시계획  승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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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. 「 구역 용에  특별법」 

13조에 른 구역조 사업

(같  법 26조에 른 구역

조 사업에 직  는 사업  

포함 다)

「 구역 용에  특별

법」 13조 3항에 른 실시

계획  승인 

14. 체  

시  

사업

가. 「체 시  ·이용에  

법 」 2조 1 에 른 체 시

 공사  사업면 이 25

만 곱미  이상인 것 

가) 「체 시  ·이용에 

 법 」 12조에 른 

사업계획  승인  또는 같

 법 16조에 른 시  

 

나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

 법 」 88조 2항에 

른 실시계획  인가 

나. 「경 ·경 법」 2조 1 ·

2 에 른 경  또는 경  시

 사업  사업면 이 25만

곱미  이상인 것

「경 ·경 법」 5조 1항

에 른 허가 

다. 「청소 동 진 법」 10조

1 에 른 청소 시  

사업  사업면 이 30만 곱미  

이상인 것

가) 국가 또는 지 자 단체가 

는 경우: 「청소

동 진 법」 11조 1항에 

른 시   

나)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

는 경우: 「청소

동 진 법」 11조 3항에 

른 허가 

라. 「청소 동 진 법」 47조

1항에 른 청소 지구  조

사업  사업면 이 30만 곱미  

이상인 것

「청소 동 진 법」 48조

1항  2항에 른 청소

지구조 계획  립 또는 

승인 

마. 「 국마사회법」 4조에 른 

경마장  사업  사업면 이 

25만 곱미  이상인 것

「 국마사회법」 4조에 

른 경마장  허가 

15. 폐

 처리

시 ·분

가. 「폐 리법」 2조 8 에 

른 폐 처리시   다  어

느 나에 해당 는 시  사

가) 폐 처리업  허가를 

는 자가 폐 처리시

 는 경우: 「폐



뇨처리시

  가

축분뇨처

리 시

 

업

  1) 종처분시   매립시  

폐 매립시  조 면 이 30

만 곱미  이상이거나 매립용

이 330만 곱미  이상인 것

  2) 종처분시   매립시  

지 폐  처리시  조 면

이 5만 곱미  이상이거나 매립

용 이 25만 곱미  이상인 

것

  3) 간처분시   소각시  

처리능 이 1일 100톤 이상인 

것

리법」 25조 2항에 

른 폐 처리사업계획

 합 통보 

나) 폐 처리업  허가를 

는 자 외  자가 폐

처리시  는 경

우: 「폐 리법」 29

조 2항에 른 폐 처리

시   승인  또는 

「폐 처리시  진 

 주변지역지원 등에  

법 」 11조 3에 른 

폐 처리시  계획  

승인 

나. 다  어느 나에 해당 는 시

 처리용량이 1일 100 곱

미  이상인 것. 다만, 「 도

법」 2조 9 에 른 공공

처리시 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

입처리 는 처리시   「가축

분뇨  리  이용에  법

」 2조 4 에 른 가축분뇨

를 퇴  만드는 자원 시   

「 료 리법」 11조 3항에 

른 료생산업 등 에 요  시

 가축분뇨 처리과 에  

가 없는 처리시  외 다.

  1) 「 도법」 2조 10 에 

른 분뇨처리시

가) 시·도지사가 는 경

우: 「 도법」 11조

2항에 른 고시 

나) 시장·군 ·구청장이 

는 경우: 「 도법」 

11조 3항 또는 4항에 

른 인가 

다) 지 자 단체  장이 아닌 

자가 시행 는 경우: 「

도법」 16조 1항에 른 

허가 

    2) 「가축분뇨  리  이용에 「가축분뇨  리  이용에 



 법 」 2조 8  또는 

9 에 른 처리시  또는 공공

처리시

 법 」 12조, 24조, 

27조 또는 28조에 른 처리

시  허가 , 공공처리시  

승인 , 가축분뇨  재 용

시  를  「건축법」 

등 다른 법 에 른 인·허가 

또는 가축분뇨처리업  허가 

  3) 「폐 리법」 2조 8

에 른 폐 처리시   간

처분시  또는 재 용시  

식  폐  처리시

가) 폐 처리업  허가를 

는 자가 는 경

우: 「폐 리법」 25

조에 른 폐 처리 사업

계획  합통보 

나) 폐 처리업  허가를 

는 자 외  자가 

는 경우: 「폐 리

법」 29조 2항에 른 

폐 처리시   승인 

 또는 「폐 처리시  

진  주변지역지원 

등에  법 」 11조

3에 른 폐 처리시  

계획  승인 

16. 국

·군사

시  

사업

가. 「국 ·군사시  사업에  

법 」 2조 2 에 른 국 ·

군사시 사업  사업면 이 33만

곱미  이상인 것. 다만, 같  법 

2조 1 사목에 른 체  

여 요  시 (골 장  포함

다)  경우에는 사업면 이 25만

곱미  이상인 것

가) 국 부장 등  승인  

아야 는 경우: 「국 ·군

사시  사업에  법 」 

6조에 른 국 ·군사시

사업 실시계획 승인 

나) 국 부장 등  승인  

지 아니 여도 는 경우: 

「국 ·군사시  사업에 

 법 」 6조에 른 국

·군사시 사업 실시계획 

립 

나. 「군사 지  군사시  보

법」 2조 1 에 른 군사 지

(해군 지는 외 다) 안에  시

행 는 다  어느 나에 해당

는 사업



  1) 행장  신

2) 이 500미  이상인 주  건

  3) 그  사업  사업면 이 

20만 곱미  이상인 것

다. 「군사 지  군사시  보 법」 

2조 2 에 른 군사시 (해군

지  군사시  외 다)  

사업  다  어느 나에 

해당 는 사업

  1) 행장  신

  2) 이 500미  이상인 주  

건

  3) 그 에 사업면 이 20만 곱미

 이상인 사업

라. 「군사 지  군사시  보

법」 2조 3 에 른 해군 지 

안에  시행 는 사업  사업

면 이 15만 곱미  이상이거나 

공 면 3만 곱미  이상  매

립이 는 것

17. 토

· 모

래 · 자

갈 ·

 등  

채 취 사

업

가. 「 천법」 2조 2 에 른 

천구역 또는 같  법 12조에 

른 리구역에  토 ·암

·모래·자갈 또는  채취

는 사업  그 채취면 이 다

 어느 나에 해당 는 사업. 

다만, 마목 또는 사목  상사업

에 해당 어 를  경우는 

외 다.

  1) 「 도법」 7조에 른 상

원보 구역에  채취 는 경우: 

2만 곱미  이상

  2) 상 원보 구역  상 향  

거리 5킬 미  이내인 지역

에  채취 는 경우: 5만 곱미

 이상

가) 상 원보 구역에  시행

는 경우: 「 도법」 7

조 4항에 른 행  허가 

나) 골재를 채취 는 경우: 

「골재채취법」 22조에 

른 골재채취 허가 

다)  채굴 는 경우: 

「 업법」 42조 1항에 

른 채굴계획  인가 

라) 그  경우: 「 천법」 

33조 1항에 른 천

용허가 

나. 「산지 리법」 2조 1 에 

른 산지에  토  채취 거나 

가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

 법 」 51조 3항



 채굴 는 사업  그 채취 

또는 채굴 면 이 다  어느 

나에 해당 는 사업

  1) 토  채취 는 경우: 승인등  

는 면 이 10만 곱미  

이상

  2)  채굴 는 경우: 「 업

법」 42조 1항에 른 채굴계

획  인가를  구 안  산지

훼손면 (「산지 리법  시행 」 

별  8 4 가목에 른 충구

역  면  포함 다)이 10만

곱미  이상

1 에 른 지구단 계획구

역에  사업(임도  

는 외 다)인 경우: 같  

법 49조에 른 지구단

계획  립 

나)  가) 외  지역에  사

업인 경우

  (1) 토 채취  경우: 「산지

리법」 14조에 른 

산지 용허가  또는 같

 법 25조에 른 토

채취허가 

  (2)  채굴  경우: 「

업법」 42조 1항에 

른 채굴계획  인가  또

는 「산지 리법」 15조

2 1항에 른 산지일시

사용허가 

다. 「산지 리법」 29조 1항에 

른 채 단지  지

「산지 리법」 29조 1항에 

른 채 단지  지  

라. 해안(해안 부  지쪽  

1킬 미  이내  지역  다쪽

 10킬 미  이내  지역  

말 다. 이  같다)에  「 업

법」 3조 1 에 른  

채취 는 사업  「 업법」 

13조에 른 구  단 구역당 

채취면 이 다  어느 나

에 해당 는 사업. 다만, 태풍·폭

풍·해일 등 자연 상  인  

책상 요 거나 항만  

어장  지·  여 요

 경우는 외 다.

  1)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우: 2

만 곱미  이상

  2) 그  지역  경우: 3만 곱

미  이상

「공 면 리  매립에  

법 」 8조 1항 또는 10

조 1항에 른 공 면 

용·사용 허가 또는 ·승

인 

마. 「골재채취법」 21조 2에 「골재채취법」 21조 2에 



른 골재채취 지  면 이 25만

곱미 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

만 곱미  이상인 것

른 골재채취 지  지  

. 「골재채취법」 22조에 라 

해안에  골재를 채취 는 경우

 「 업법」 13조에 른 

구  단 구역당 채취면 이 25만

곱미 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

만 곱미  이상인 것. 다만, 

마목 또는 사목  상사업에 해당

어 를  경우는 외

다. 

「골재채취법」 22조 1항에 

른 골재채취  허가 

사. 「골재채취법」 34조 1항에 

른 골재채취단지  지

「골재채취법」 34조 1항에 

른 골재채취단지  지  

고

1. 다  각 목  어느 나에 해당 는 사업  경 향평가를 여야 는 사업

 본다. 이 경우 시 는 는 주  사업 또는 경 향평가 상사업  

승인등    다.

  가. 다른 법 에 라 승인등   것  는 사업   에 른 

경 향평가 상사업에 해당 는 사업

  나. 다른 법 에  이 법에 른 경 향평가를 도  규 고 있는 사업

  에 른 사업범 에 해당 는 사업

2. 상사업  범   사업  규모는 평가  출시  또는  요청시 란  승

인등  는 사업  규모를 말 다.

3. 나  사업이  이상  상사업  범 에 해당 는 경우 평가  출시  또

는  요청시 는 가장  승인등  는 시  다.

4. 다  각 목  어느 나에 해당 는 사업  그 사업 체에 여 경 향평가

를 여야 다. 다만,   17 마목  골재채취 지  공  사업  

다  각 목  사업에  외 다.

  가. 같  사업자가 동일 향권역에  같  종  사업  는 경우  각 사업 

규모  합이 평가 상규모에 이른 경우

  나. 사업  승인등   당시에 평가 상사업에 해당 나 평가 상규모 미만이어

 경 향평가를 지 않  사업이 동일 향권역에  사업계획  변경  

그 사업규모가 평가 상규모에 이르거나, 그 사업규모  신규  승인등이  

사업규모(사업자가 같  경우만 해당 다)  합이 평가 상규모에 이른 경우

  다. 해당 사업 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  개  새  경 향평가 상

사업에 해당 게  사업이 다  어느 나에 해당 는 경우



    1)   개  당시 평가 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향권역에  사업계

획 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  사업규모가 평가 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

사업  규모  신규  승인등이 는 사업(사업자가 같  경우만 해당 다)

 규모  합이 경 향평가 상규모 이상이 는 경우

    2)   개  당시 평가 상규모 이상인 사업 , 동일 향권역에  사

업계획이 변경 어 증가 는 규모가 경 향평가 상규모  15퍼 트 이상

인 경우 또는 동일 향권역에  같 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  는 같  

종  사업규모가 경 향평가 상규모  15퍼 트 이상인 경우

    3) 2)에도 불구 고   3 마목  「집단에 지사업법」 2조 6 에 

른 공 시  사업  동일 향권역에  사업계획  변경 또는 신규 

승인등(사업자가 같  경우만 해당 다)  해당 사업  승인등   당

시 보다 15퍼 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 거나 증가 는 사업  규모가 평가 

상이 는 규모 이상 증가 는 경우

5. 「산업입지  개 에  법 」 2조 9 에 른 산업단지개 사업  공

업항  건 과 항만시  축조사업, 도 건 사업, 주택지조 사업  산업단지에 

추가 여 시행 는 경우 그 상사업  범 는 다  각  구분에 라 해당 규

 용 , 평가  출시  또는  요청시 는 2 에 른다.

  가. 주택지 조 사업:   1 가목

  나. 공업항  건 과 항만시  축조사업:   4 나목

  다. 도 건 사업:   5  

6.   3 다목2)·라목2), 12   17  사업   에 공사를  

진입도   부 시  는 경우    6 가목   건 사업   

에 과  사이에 도 를 는 경우에는 상사업에  평가 에 그 내

용  포함 여야 다.

7.   5 3)에  "신 "이란 존 노  변경 거나 존 노 이 포함 지 않

 새 운 지역에 도 를 개 는 것  말 고, " 장"이란 존 노  차  

를 늘리는 것  말 다.

8.   17 라목  목에 해당 는 사업   이상  사업자가 시행 는 경우 

그 사업에  경 향평가는 공동  여야 다. 

9. 같  사업자가  이상  사업  나  사업계획  연계 여 추진 는 경우

 다  계산식에 라 산출  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 

평가 를 나  통합 여 작 고, 그 사업 체에 여 경 향평가를 여

야 다.

    

해당 사업면  또는 용량 등
+ · · · ·

별  3 상사업  소면  또는 용량 등



10. 나  사업계획에  에 른 경 향평가 상사업이  이상 포함 어 있

는 사업(이  "복합사업"이라 다)  개별 사업별  구분 여 나  평가  

통합 작 거나 개별 사업별  평가 를 작 여 함께 를 여야 다. 다

만, 복합사업 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  해지지 않아 평가 를 작  

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  요청시 에  평가 를 작 여 를 

여야 다.

11.  에도 불구 고 다  각  어느 나에 해당 는 경우에는 경 향평

가 상사업에  외 다.

  가.   2 라목  상사업  이미 경 향평가 를  사업지역(공장용

지 또는 산업용지는 외 다)에 공장  립 는 경우  존 경 향평가 

 시  업종  업종별 계획  포함 여 경 향  ·평가

고,  경보 안  마 다고  장이 인 는 경우

  나.   3 가목  17 라목부  사목 지  규 에 른 상사업 「해

양 경 리법」에 른 해역이용 향평가 상사업

  다. 이미 경 향평가 를  사업지역에  그 사업계획  주  목 (토지이용

계획  개 사업  부 능  말 다)  변경 지 않 면  추진 근거법 만

 변경 여 다시 단지·지구 지  등  는 경우   장이 인

는 경우


